
◎ 방음시설 설치 사업
- 방음 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 창문과 방음 출입문으로 교체

-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‘고시일’과 이에 해당되는 주택의 ‘건축허가일’에
따라 신청 가능

◎ 냉방시설 설치 사업
-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

- '18.05.29.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에 대하여 신청 가능

◎ 전기료 지원 사업
- 하절기 4개월(6월, 7월, 8월, 9월)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 지원

-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,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5만원 범위

내에서 지원

- 소음대책지역(75웨클 이상) 신청 가능

◎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사업
- 실태조사 시행일 기준 5년 이상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전문의료기관의

진단결과 난청질환으로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자

- 보청기 구입비용(34만원 범위 내)실제 구입비 지원

※ 제외대상 : 장애인 보장구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, 건강보험 급여적용 및 「노인틀니 보청기

지원 조례」에 의해 지원을 받고 7년을 넘지 않은 자

공항소음대책사업 안내(75WECPNL 지역 내)

※ 지원안내 상담 전화(064-725-6600), 홈페이지(www.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.com)를

통해 지원대상지역 포함여부 확인가능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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